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출연월일 :2010. 07. .

제 출 자 :( )의원외 5인

1.주 문

가.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평창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활동기간은 특위구성일로부터 2011년 7월 06일까지로 한다.

2.제안이유

가.지난 2010년 06월 22일,국제올림픽위원회(IOC)집행위원회에서

2018동계올림픽 공식 후보도시로 평창이 선정됨에 따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하여 의회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고자 2018.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원 특별위원회를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3.참고사항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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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동 계 획

1.활 동 목 적

○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범군민적 역량 결집 및

전 국민적 유치열기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집행기관을 비롯한 모든 관련

기관·단체와의 총체적 지원 및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하여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실현시키고자 함.

2.구 성 근 거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1항

3.활 동 기 간

○ 특위구성일로부터 2011년 7월 06일까지로 한다.

4.구 성

○ 장문혁의원,유인환의원,함명섭의원,박종욱의원,이정율의원

정문섭의원

5.운 영 계 획

○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유치활동 적극 참여 및 지원

○ 범국민적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유치 홍보활동 전개

－ 각종 행사를 통한 유치 다짐대회 개최

－ 국내 개최 주요행사·대회 계기 홍보


